
■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10조 관련)

1.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미만

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

한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다만,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

퍼센트 이상인 사업은 제외한다.

 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2.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 직종 여성 근로

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

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다만,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퍼

센트 이상인 사업은 제외한다.

 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비고

  1.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은 법 제17조의3제

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제출하는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算定)한다.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 여성 근로자 수/근로자 수

   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 여성 관리자 수/관리자 수

  2. 산업별 적용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 사업장의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



스의 주된 내용에 따라 대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

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1)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은 통합

    2)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 1, 경공업 2, 경공업 3, 화

학공업 1, 화학공업 2, 중공업 1, 중공업 2 및 전자산업으로 분류

     가) 경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

업 

     나) 경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ᆞ액

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ᆞ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

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다) 경공업 3: 제조업 중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ᆞ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라) 화학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 화학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코크스ᆞ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바) 중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

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사) 중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

업

     아) 전자산업: 제조업 중분류 중 전자부품ᆞ컴퓨터ᆞ영상ᆞ음향 및 통

신장비 제조업, 의료ᆞ정밀ᆞ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

조업

    3) 건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 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

업으로 분류

     가) 종합 건설업

     나) 전문직별 공사업

    4)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분류

     가) 숙박업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 운수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과 항공운송업으로 분류

     가)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운수업 중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



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나) 항공 운송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과 기술 서비스 관련업으로 분류

     가)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

류 중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나) 기술 서비스 관련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

로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중 사업시설 관리, 조경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분류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

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은 통합

   나. 같은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

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3. 직종의 적용방법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기준을 따르고, 관리자란 각급 부서 단위 책

임자로서 조직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대표하

고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ᆞ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며, 부서원을 감독ᆞ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